
 구 분 
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

  (임의 경매)

강제집행 절차 

 (강제경매)

1. 의의 

국가공권력을 행사하여 저당권, 가등기

담보권, 질권, 전세권 등 담보권에 내

재된 환가권(경매권)을 실행하여 피담

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

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

집행권원(채무명의)에 표시된 집행청

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집행권원

은 확정판결, 집행증서 등에 기초하

여 실시됨. 

2.주체 

가. 집행권원이 없는 담보권자에 

    의해 행해짐

나.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제출 

가.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

    의해 행해짐

나.집행력있는 정본이 필요함 . 

3.경매개시
집행문이 필요 없음 

(저당권의 경우 등기부 등본제출)
집행문 부여 

4.경매개시

 이의 절차 

채무자 등은 담보권의 부존재, 소멸 또

는 변제의 연기를 경매개시결정에 대

한 이의신청 등 간단한 절차로 다툼 

집행채권의 부존재, 소멸, 변제의 연

기 등 실체법상 사유로 다툼 

5. 집행정지

  취소문서 

가.재판정본 이외에 저당권설정등기말

소등기를 제출해도 됨.

가.재판의 정본이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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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즉시항고를 인정 않함(266조3항) 나. 즉시항고를 인정함(17조) 

6.절차 종결 

가. 담보권증명서류에 표시된 담보권의 

부존재, 원인무효 등의 사유가 있으면 

매수인이 대금완납을 하여도 소유권 

취득 못함.--부분적 공신력 

나.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만은 매수

인이 대금을 완납했을 때 목적물 소유

권 취득함(267조)    

가. 유효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

가 끝난 경우 전면적 공신력 인정함

나.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의 

부존재,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

이 대금 완납시 유효하게 목적물 취

득함










